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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자를 선출해 그 표자로 하여  국가정책의 결정을 신하

게 하는 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은 시민의 활발한 선거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제 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 되도록 하기 해서는 국민의 선

거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활한 선거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에서 진행

되어온 격한 투표율 하락은 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

하다.1) 

* 앙선거 리 원회 법제과 연구

1) 역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은 1988년 열린 제13  국회의원선거에서 75.8%를 기록한 이래 꾸 히 

낮아져 지난 2008년 열린 제18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라는 역  최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은 선거에서 선출된 표들의 표성에 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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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이

며, 이에 각국은 의무투표제, 투표 인센티 제 등을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선거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투표율 증 를 한 여러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높이기 한 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에서도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증 시키는 한편 통  투표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

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해 안  투표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기권자를 임으로

써 투표율 감소를 막는 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선거방법과 투표율에 

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 한 투표편의성의 증 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다른 안  

방식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재자투표제도는 투표율 감소를 막기 

한 요한 책의 하나이다. 

  재 부재자투표제도의 투표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우편투표 방법이다. 

물론, 우편투표 방법은 리투표, 사 투표, 자투표 등과 같은 여러 안  투표방법

들  하나일 뿐이며, 이미 수십 년 부터 실시되어온 방법으로서 새로운 투표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일한 안  투표방법

이며, 보안상의 우려와 정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투표 등과 같은 다른 

안  투표방식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편투표는 앞으로도 한동안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편투표의 실시 황을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  투표제도인 부재자투표제에 해, 우리나라에서 부재자투표를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편투표 방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우리나라에서 부재자투표가 도입된 이후부터 재까지의 실시 황을 검토해 보

고,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 사례에 한 검토를 통해 외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특히, 우편투표 실시와 련해 제기되었던 문제 과 

책에 해 악해 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들

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재외선거를 넓은 의미의 부재자투표에 포함시켜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해서

도 간단히 살펴보고, 재외선거에서의 우편투표 방법의 도입 가능성에 해 검토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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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개념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투표제도의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

문에 일반 으로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  출석해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해 일정한 차를 거쳐 부재자로 신고를 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우편투표는 통  투표방법인 투표소투표의 안  방법

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투표방법의 하나일 뿐이다.2) 따라서 이러한 개념  차이를 분

명히 하기 해 먼  국내외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투표방법을 ①투표소투표, ②우편

투표, ③ 리투표, ④사 투표, ⑤ 자투표로 나 어 그 특징과 장단 을 알아보고, 이러

한 투표방법들이 사용되는 부재자투표제도와 재외선거의 의미에 해서도 간단히 정리

할 것이다. 

1) 투표방법의 분류 

   (1) 투표소투표(polling place voting/attendance ballot) 

  투표소투표는 선거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통  투표방법으로, 선거인이 정

해진 선거일에 자신의 선거구의 해당 투표소에 직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는 방

법이다. 본인이 투표소에 직  출석한다는 의미에서 직 투표(personal voting), 출석투

표(attendance ballot)라고도 한다. 투표소투표방법은 다시 용지투표 방식과 버기기 이

용방식, 자기기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나뉜다.3) 투표소투표의 투표 차는 체로 명

부작성, 투표, 개표  집계의 3단계로 나  수 있다. 명부작성 단계에서는 유권자가 

할 선거구에 유권자등록을 하면 유권자의 투표자격을 확인하고,4) 이를 토 로 선거인명

부를 작성해 지정된 투표소에 배부된다. 다음, 투표 단계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일 지정된 

2) 실제로 외국에서는 부재자투표의 방식으로 우편투표 외에도 리투표, 자투표 등 여러 투표방법이 활용

되고 있다. 

3) 버기기를 이용한 방식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투표의 집계가 간편한 장 이 있지

만, 기기의 고장․오작동 등의 우려와 함께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기

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체되는 추세이다. 

4) 우리나라와 같이 투표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선거인 등록과 투

표자격 확인 차가 생략된다. 



212 _ 선거연구 제2호

투표소에 출석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 차를 거친 

뒤에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일정한 차에 따라 투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개표  집계 

단계에서는 미리 정해진 차에 따라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당선

자를 확인한다. 

  투표소투표의 가장 큰 장 은 투표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 리인

의 감독 하에 투표자의 본인확인 차와 투표과정의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의 

비 성과 보안성을 최 한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반드시 지정된 

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에서 투표의 편의성은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그리고 선거일에 일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의 리․감독을 해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실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한, 

자투표 도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투표소투표의 단 으로 인간의 실수로 인한 무효표 

발생의 여지가 많고, 개표과정에서도 인간  오류로 인한 락표  혼표의 발생여지가 

있으며, 의도 인 부정행 에 취약하다고 지 하기도 한다(최만식 2005, 10).

   (2) 우편투표(postal voting) 

  우편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정보와 투표용지 등을 우편으로 제공받아 투표를 하는 방법

으로 투표소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해 보충 으로 이용되는 경

우가 부분이다. 우편투표는 다시 투표 회송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제공받은 투표용지

에 기표를 한 뒤에 이를 회송용 투에 넣어 우편으로 회송하는 체 우편투표(거소투

표)와, 우편으로 제공받은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에 가져가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

로 투표하는 부분 우편투표로 나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실시 차는 체로 선거인명부 

작성단계, 선거정보와 투표에 필요한 자료를 비하는 투표자료 제작 단계, 선거자료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보내는 우편발송  회송 단계, 회송된 투표용지를 개표, 집계해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집계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편투표의 가장 큰 장 은 선거인이 직  투표소에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선거정보

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이를 회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에 투표시 시간 ․공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에서 투표의 편의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한, 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투표의 리  감독을 한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분실

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인이 기표를 할 때 비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보장할 수 없

다는 에서 낮은 보안성과 비 성이 단 으로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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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투표(proxy voting)

  리투표는 선거인 본인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  출석하여 투표를 할 수 없을 경

우, 특정인을 자신의 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임한 뒤, 그 사람으로 하

여  자신의 투표를 신하게 하는 투표방법이다.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선거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한 우려로 선거에서 리투표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국, 

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과 차를 규정해 리투표를 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다. 먼 , 국과 랑스에서는 선거인이 장애 는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

한 경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리 리투표를 신청한 뒤 리인에게 임장을 

주어 해당인으로 하여  투표를 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리인이 복수

의 선거인의 투표를 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선거인의 가

족구성원이나 선거인을 평소에 돌보는 사람만 선거 리인이 될 수 있도록 선거 리인

의 자격을 한정하고, 리인은 사실상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를 투표소로 가져가는 역할

만 하도록 함으로써 리투표가 선거인 매수행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앙선

거 리 원회 2009, 539-543). 

  리투표 방법을 허용하는 것은 투표소에 직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에게 

안  투표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 시킨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리투표의 방법은 투표 매수행  같은 선거사기의 험과 

 는 압력에 의한 투표 행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에서 단 이 많은 투표방법

이기도 하다. 

   (4) 사 투표(early voting/advance polling) 

  사 투표 한 기존의 투표소투표방법을 보완하는 안  투표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투표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들이 투표일 에 특정 기간을 정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로 미국의 일부 주들과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부재자투표의 투표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를 한다는 에서는 

우편투표와 같지만, 선거인이 투표소에 직  출석해서 본인확인 차를 거치고 투표용

지를 배부받아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에서 우편투표와는 다르다. 일

반 으로 사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 에 해당 선거 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

며, 신청인이 있을 경우, 선거 리기구는 해당 선거인이 정해진 투표일에 앞서 2∼5일 

정도의 기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운 한다( 앙선거 리 원회 2009, 

5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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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표의 장 으로는 다른 안  투표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투표일에 투표를 하

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에서 투표의 편의

성을 높 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사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선거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지는 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뿐 아니라, 지정된 투표일에 앞서 투표를 하는 투표자들

이 다른 투표자들과 달리 제한된 정보에 기 해 투표를 하는 문제 이 발생한다는 지

도 있다(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n Electorate 2004, 5-6). 

   (5) 자투표(electronic voting) 

  자투표는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가장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안  투표방

법의 하나로, 자  기기 는 방법을 이용해 투표와 개표, 집계를 하는 투표방법을 말

한다. 일반 으로 자투표 방법은 펀치카드를 이용하는 방식, 학스캐  는 컴퓨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투표  개표를 하는 방식 외에 휴 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

용해 투표결과를 송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앙선거 리 원회 2009, 591). 자투표 

방법은 다시 투표와 투표결과의 송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기기를 이용한 투표와 인터넷투표로 나  수 있다. 자기기를 이용한 투표는 선거

인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석해서 투표를 한다는 에서는 투표소투표와 같지만, 투표

와 개표  집계가 자기기를 이용해 이루어진다는 에서 투표소투표와는 다르다. 

  인터넷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선거일에 출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

에 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투표의 가장 큰 장 으로는 인터넷 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의 편의성을 극 화시켰다는 과 자기기 

사용으로 개표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약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투표는 유권자의 명의가 도용될 수 있고, 투표시스템이 해킹에 의한 선거결

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 비 투표의 보장의 어려움 등 취약한 보안성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김용철 외 2005, 172-174). 따라서 국 등 일부 국가들의 지방선거에서 

자투표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이 자투표의 면 인 도입에

는 신 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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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표방법간의 장․단점 비교 

투표방법 장점 단점

투표소투표
- 투표의 비밀성 보장 

- 높은 선거 보안성 

- 낮은 투표 편의성 

- 높은 선거비용 

우편투표
- 높은 투표 편의성 

-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비용 

- 선거부정 발생 가능성

- 사실상 비밀선거 보장되지 않음. 

- 제한된 정보에 기초한 투표 가능성 

대리투표 -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 편의성 
- 선거부정 발생 가능성 

- 다른 사람의 선거권 침해 가능성 

사전투표
-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 편의성 

- 보다 많은 선거권 행사 기회 부여  
- 제한된 정보에 기초한 투표 가능성 

전자투표
- 투표 편의성 가장 높음. 

- 선거 비용 절약 가능 

- 해킹에 의한 선거조작, 명의도용 가능성 

등 투표 보안성 취약 

2)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에 직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을 보장하기 하여 선거일 에 다른 안  방법을 이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기에는 여행,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선거일 투표소에 가기 어렵거나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의 시설에 기거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한 방안으로 고안되었지만, 차 많은 나라들이 투표율

을 높이기 한 방법의 일환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는 추세이다. 부재자투표에는 특별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리투표, 사 투표, 자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법이 사용되지만, 이 에서 

재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우편투표이다. 

  부재자투표제도의 의미는 무엇보다는 통  투표방법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

인에게 안  투표방법을 이용한 선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 한 보장한다는 데 있다.  

3) 재외선거(external voting)

  재외선거는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 자신의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서 투

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한 제도라는 에서 넓은 범주의 부재자투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5) 다만, 선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행 가 해외에서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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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재자투표와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국제  운송문제, 선거 실시 과정에서 선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국의 주

권 침해의 가능성, 선거운동에서의 제약 등과 같이 국내 부재자투표와는 다른 요소들에 

한 고려와 비가 필요하다(International IDEA 2007).

  재외선거의 의미는 자국민의 참정권을 최 한 보장한다는 데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늘어나고 자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국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와 상 없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차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확 하고 있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우편투표에 한 기존 연구는 부재자투표제도에 한 연구에서 부분 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를 크게 나 면, 부재자투표(우편투표)의 실시여부와 투표율간

의 상 계에 한 연구, 우편투표 실시방법의 기술  측면에 한 연구, 우편투표 실

시가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 는 선거운동의 방식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우편투표와 련된 논란  쟁  등으로 나  수 있다. 

1) 우편투표와 투표율간의 상 계 

  지 까지의 투표율에 한 연구에서는 투표의 편의성 증 가 투표율 상승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져 왔다.6) 즉, 투표의 선거인등록 차를 없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차를 간소화하고, 투표소를 유권자의 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투표소에 직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에게 부재자투표 같은 안을 제시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  일부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가 투

표율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5)「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이 국내에 거소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부재자투표나 재외선거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한 제도라는 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부재자투표

에 포함된다고 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부재자투표를 국내부재자와 해외부재자로 나

고, 해외부재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계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동일한 방식으

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되 해외거주 기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6) 투표율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는 투표의 비용을 낮추는 방법과 투표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 이 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투표의 편의성과 투표율의 상 계에 한 연구는 주로 투표율을 결정짓는 

제도  요인에 집 하고, 투표의 비용을 낮추는 데 을 두어 이루어져왔다(International IDEA 2006, 

12-14) 



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_ 217

  먼 , 선거운용방법과 투표율간의 상 계를 분석한 토비 제임스(Toby James)의 

201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 가능성(probability of voting)

을 4%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James 2010, 381). 그리고 그 효과는 리투표, 

자기기를 이용한 투표, 사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의 다른 안  투표방법들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특히 체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미치는 정  효과가 더

욱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릭 올리버(J. Eric Oliver)는 한 발 더 나아가 노인들이 

신청 차 없이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일부 주들의 투표율 분석을 통

해 우편투표의 등록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 투표율을 2%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

장한다. 데이비드 매 비(David B. Magleby)는 오 곤주의 사례를 들며, 우편투표로

만 선거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을 19%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Magleby 

1987; James 2010, 373에서 재인용).  리쉬(Sean Richey)는 우편투표가 특히 소외계층

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Richey 2006, 441) 우편투표의 효과를 정 으로 평

가했다. 이외에도 우편투표가 투표율에 미치는 향에 해 정  입장에서 서술한 논

문이 상당수 있다. 

  반면, 우편투표가 투표율에 거의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다는 분석도 있다. 태드 카우 (Thad Kousser)와 메걸 멀린(Megal Mullin)은 

2007년 캘리포니아주의 우편투표 사례연구에서 통령선거나 주지사선거 등에서는 우

편투표와 투표율 상승간의 상 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방선거나 특별선거에서만 

제한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Kousser 2007, 440-441). 미국선거인연구 원회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n Electorate, 이하 CSAE)의 2004년 연구 

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재자투표, 사 투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정책이 투

표율에 아무런 정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SAE의 분석에 따르면, 투표의 

편의를 증 시키는 이러한 제도들이 투표의사가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도록 유인하

는 효과보다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했던 유권자들에게 더 쉬운 투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CSAE는 선거를 우편투표 방법으로 실

시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편투

표가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CSAE 2004, 

4-6). 

  우편투표가 투표율에 미치는 향에 해 공통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편투표가 투표율 상승에 어느 정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우 를 하고 있다. 일부 우편투표에 부정

7) 참고로, 리투표와 자기기를 이용한 투표는 투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없었으며, 사 투표는 투표

가능성을 1%, 인터넷 투표는 3%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mes 201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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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장의 논의들도 우편투표가 투표율 자체에 미치는 향보다는 그 외의 사회  효과 

등에 집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우편투표가 어느 정도 투표율에 다소나마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우편투표 실시의 기술  요소8)  

   (1) 우편투표의 필수요소 

  우편투표의 실시를 해서는 필수 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장 

요한 요소는 다량의 우편물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정 이고 믿을 수 있는 

우편체계의 존재이다. 만약, 우편체계가 안정 이지 못해 투표용지의 분실이나 잘못된 

배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선거자체의 신뢰도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우편투표 실시에서 필수 인 요소는 최신정보로 유지  리되는 선거인명부의 존

재이다. 우편투표가 효과 으로 치러지기 해서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정보를 최신정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

편투표에서는 체계 인 선거정보 안내시스템 한 매우 요하다. 우편투표는 투표 리

의 지도 없이 선거인이 각자 알아서 투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과정

에 한 선거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  자료의 제작, 발송  취 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요한 요소이다. 

   (2) 우편투표의 일반  실시 차

  우편투표의 실시 차는 일반 으로 계획, 투표자료 비, 투표용지의 발송  회송, 

개표  집계의 4단계로 나 어볼 수 있다. 

  첫째,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요한 계획은 선거일정의 계획이다. 이  선

거일정에 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일반 으로 ⅰ)선거의 공고, ⅱ)선거실시의 공식  

승인, ⅲ)선거인명부의 확정, ⅳ)후보자 확정, ⅴ)후보자에 한 정보 공개, ⅵ)후보자의 

정보공개 진술서 수 마감, ⅶ)투표용지  자료의 발송 ⅷ)투표의 마감, ⅸ)유효투표 

확인을 한 회송 투 검사, ⅹ)개표  투표 집계, xi)투표결과의 확정  공고 등의 일

반  투표 차를 고려하여 각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배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고

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캠페인 등을 활용한 선거홍보에 한 계획과 선거기간 에 

8) 우편투표 실시의 기술  요소에 한 내용은 International IDEA의 1999년 보고서 Voting by Mail  

Part One. Operational Features of Voting by Mail(5-12) 부분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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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화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안내센터의 설치 는 증원에 한 계획,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기 한 시간  인력배분 계획,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후보자에 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발송하기 한 계획, 그리고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외 부재자투표나 오지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등,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처하기 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투표자료 비 단계에서는 투표용지  자료의 비와 함께 발송된 투표용지 

 자료가 반송되거나 손실될 경우에 함께 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  자료에는 투

표용지와 비 투표의 보장을 한 투표용지용 투, 회송주소가 인쇄된 회송용 투, 발

송용 투, 선거인명부에의 투표기록을 해 투표자의 정보와 바코드가 입력된 취용

지, 투표안내문 등이 포함된다. 

  셋째, 투표의 발송  회송단계에서는 규모의 우편물을 안 하게 유권자에게 배송

하고, 회송받을 수 있는 안정  우편시스템이 요하다. 한, 발송에서는 선거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송물을 발송시기에 맞춰 비하는 것도 요하다. 회송에서는 회송

되어 들어오는 투표 우편물을 어떻게 확인․검사하고 처리할지에 한 선거 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표  집계 단계에서는 먼 , 개표에 앞서 이 투표, 명의도용에 의한 투표 등

을 가려내기 한 추가 인 검증과 보안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넣은 투에 선거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쓰게 하고, 본인확인을 해 

생일을 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바코드를 선거인명부에 조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우편투표의 향

   (1) 유권자에 한 향

  우편투표의 실시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이를 부정 으로 바라보는 입

장(Thompson 2004)과 정 으로 바라보는 입장(Richey 2006)이 있다. 먼 , 우편투표

가 유권자에 미치는 향에 해 부정 인 입장을 견지하는 데니스 톰슨(Dennis F. 

Thompson)은 그의 2004년 연구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동시에 투표를 함께 함으로써 생기는 선거윤리(electoral civics)가 약화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톰슨은 유권자들이 같은 날 동시에 투표를 하는 동시성(simultaneity)을 선거

의 요한 가치  하나로 평가한다. 즉, 유권자들이 동시에 투표를 하는 행 가 유권자

의 공민  태도(civic attitude) 형성에 요한 향을 주는데, 우편투표는 이러한 공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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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우편투표가 투표의 독립성을 해치고 략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ompson 2004, 58-59).

  반면, 우편투표가 유권자에 미치는 향에 해 정 인 입장을 견지하는 리쉬는 투

표소투표가 공민의식 형성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리쉬는 오

히려 투표소투표에서의 통제된 비 투표가 선거인에 한 부당한 향력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의 정 인 향과 교류까지 막음으로써 결과 으로 선거인들을 선거과

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바버렛(Jack M. Barbalet)의 견해

(Barbalet 2002; Richey 2006, 437에서 재인용)에 동의하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선거여론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토론에 더욱 활

발하게 가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Richey 2006, 437-440). 즉, 우편투표

를 실시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자신의 결정에 

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는 가족 는 친구, 동료들과의 정치  토론을 

증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2) 선거운동방식에 한 향 

  우편투표는 정해진 선거일에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투표소투표와 달리, 

투표기간이 길어지면서 선거운동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 으로, 투표소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일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의 막  표심을 잡기 해 선거 이  더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시기가 제각각 다르

기 때문에 선거열기가 투표용지 우편물 발송시기에 고조되어 투표 마감일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 다(International IDEA 1999, 13-14). 이 게 투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단기  효과가 강한 규모 집회 등을 통한 홍보 보다는 지속

인 노출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한 고에 더 집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사 

크로 (Martha Kropf)는 우편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거일 이 에 투표하는 유권자들과 

투표소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TV

나 라디오의 선거 고를 더 챙겨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선거운동방식의 변

화에도 향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Martha Kropf 2008, 139-147). 이러한 연구결과

는 우편투표가 선거 실시 자체의 비용 감뿐만 아니라 장기  에서 선거운동 비용

을 낮추고 막  선거과열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에서 시사

을 던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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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투표가 우편투표의 방법을 이용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나

라의 부재자투표제도의 역사가 곧 우편투표의 역사라고 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 도입역사와 역  실시 황, 그리고 재의 부재자투표 

실시방법에 해서 간략히 알아볼 것이다. 

1. 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역사

  먼 , 부재자투표의 도입역사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재자투표제도가 처음 도입

된 것은 1960년 제5  민의원 선거에서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

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재․보궐선거 등의 모든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오고 있

다. 이를 선거별로 살펴보면, 통령선거의 경우 1967년 제6  통령선거부터, 국회의

원선거의 경우 1960년 제5  민의원선거부터, 지방선거의 경우 1960년 지방선거부터, 국

민투표의 경우 1969년부터 부재자투표제도를 채택했는데, 선거법이 통합되기 이 인 

1994년까지는 각 선거의 선거법에 규정된 부재자투표제도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부

재자투표 상의 자격 등에서 조 씩 다름에 따라 그 실시방법에서도 조 씩 차이가 있

었다. 1967년과 1971년의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월남 병군인과 독일에서 

일하는 부와 간호사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

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를 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제도가 잠시 도입되기도 했다(고윤

환 2005, 90-94).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기에는 부재자투표 신청 상의 자격이 장기여행자, 군인, 병

원․요양소․형무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부재자

투표의 투표방법으로는 모든 부재자 선거인이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용지와 선거

안내문을 받아 기표를 한 뒤 이를 우편으로 회송하는 거소투표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군인인 상황에서 군부  병

에서 공개투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표를 신 행사하는 등의 선거부정 시비가 자주 

발생하자(월간『말』편집부 1987), 1987년 제13  통령선거부터 부재자투표시 군 , 

함정,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의 100인 이상의 부재자가 있는 시설 내에 기표소

를 설치해 선거인이 이 기표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함을 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1992년의 제14  통령선거부터는 부재자 선거기간을 정해 일반 부재자투표

소와 기 ․시설 내부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여 부재자투표자가 해당 투표소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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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를 가져와 투표 리 의 리․감독 아래 투표를 하도록 하는 재의 방식으로 변

경되었다( 앙선거 리 원회 2008, 1278-1279). 한, 1992년부터는 부재자투표참 인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참 을 하도록 하 다.  

  이후 1994년 국회의원선거법, 통령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

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때 부재자투표 련 규정도 하나로 재정비되었다. 이때 정비된 부재

자투표 련 규정은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다가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을 증

시키기 해 부재자투표 신청 상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2009

년 부재자투표 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존에 부

재자투표 신고 상자의 요건을 “①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이 부터 주민등록지

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②법

령에 의하여 내 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 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신체에 한 장애

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각  선거 리 원회의 원․직원( 견 는 된 공

무원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정된 경찰공무원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재

자 신고시 자신의 소속기 이나 시설의 장, 는 자신의 거주지역의 통․리․반장의 확

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제38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면 구나 부

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시 소속기 의 장 는 거주지역의 통․리․반

장의 확인 차를 없앴다. 이러한 부재자투표 자격요건의 완화와 신청 차의 간소화 조

치에 따라, 이 에 비해 많은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

었다. 

  이와 함께, 부재자투표의 신고인 자격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제38

조 제1항에 해 2007년 헌법재 소가 기존의 합헌 결정9)을 번복하고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림에 따라,10) 2009년에 국외부재자투표  재외국민의 선거와 련된 법개정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의 법개정으로 「공직선거법」에 재외선거에 한 특례조항(제

218조  제218조의2∼30 포함)이 신설됨에 따라 국외부재자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한 법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통령선거에서의 최  실시를 

앞두고 있다.  

9) 헌법재 소 1999.3.25. 1997헌마99결정 

10) 헌법재 소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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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부재자투표 실시방법 

1) 부재자투표 신청 상자 

  부재자투표 신청요건 완화에 한 여론을 반 해 2009년 개정된 「공직선거법」38조

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사람은 구나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 에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지를 우편으로 회송하는 

거소투표의 신청 상자는 "1)법령에 따라 내 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

찰공무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러진 내 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병원 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신체에 

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앙선거 리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앙선거 리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거소투표 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한 확인 차를 거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가 된 사람  부재자

투표 개시일 에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에 귀국할 정인 사람이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외

부재자도 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되게 되면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국외거주자도 한민국 국 을 갖고 있다면 통령선거

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11)  

2) 부재자 신고  명부 확정 

  부재자투표를 하기 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8일

부터 5일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자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19일부터 5일 이내) 동안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  는 등기우편으로 

11) 재외선거 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를 한 투표방법이라는 에서 넓은 의미의 부재

자투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부재자투표 실시방법 부분에 행 재외선거 실시방법을 함께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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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 확정된다. 

  한편,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여권사본과 국외

부재자신고서를 재외공 에 직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선거일  49일부터 선거일  40일까지 작

성한 뒤, 5일간의 열람기간과 이의  불복신청에 따른 수정을 거쳐 선거일  30일까지 

확정한다. 재외선거인 신청은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공 을 방문하

여 앙선거 리 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외선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할하는 공 의 재외투표 리 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재외선거인명부의 확정 차는 국외부재자선거인명

부의 확정 차와 같지만, 명부작성  확정주체가 앙선거 리 원회라는 이 다르다. 

3) 부재자 신고인에 한 투표용지 발송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는 구․시․군선거 리 원회에서 해당 

구․시․군선거 리 원회 정당추천 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취한 후 

이를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투에 넣고, 이를 다시 발송용 투에 넣어 함한 후 선

거일  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때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에 소요되

는 우편요 은 국가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 구․시․군선거 리 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선거일  25일까지 선거안내문과 투표용지, 회송용 투 등을 배달이 

가능한 국제특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요 은 국가가 부담한다. 

4)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운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6일부터 2일간 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구․

시․군선거 리 원회는 이 기간 동안 할구역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 한다. 

한, 부재자투표기간  부재자신고인이 속한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의 차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발송

용 투, 회송용 투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투에 넣어 함한 뒤 부재자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단, 거소투표자의 경우에는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투에 넣

어 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할 구․시․군선거 리 원회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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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와 국외부재자투표의 경우, 재외선거 리 원회가 재외공  등에 재외투표소

를 설치운 한다. 투표기간은 선거일  14일부터 선거일  9일까지의 기간  6일 이

내의 기간으로 하고, 투표소는 오  8시에 열어 오후 5시에 닫는다. 재외선거의 투표

차는 국내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과 동소이하다. 

5) 부재자투표의 개표  집계   

  부재자투표 리 은 부재자투표기간  매일 부재자투표 마감 후 참 인의 참 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

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선거 리 원회에 발송한다. 구․시․군선거 리 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받은 부재자투표를 우편투표함에 보 했다가 해당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  개표한다.  

  한편, 재외선거와 국외부재자투표의 투표지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뒤, 투표참 인

의 참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 인( 印)하여 재외투표

리 에게 인계된다. 재외투표 리 은 재외투표기간이 만료한 다음날까지 재외투표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앙선거 리 원회에 보낸다. 앙선거 리 원회는 이를 다시 

할 구․시․군선거 리 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각 구․시․군선거 리

원회는 수한 재외투표를 미리 마련한 재외투표함에 보 하 다가 선거일 투표가 종료

된 후 이를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미리 개표할 수 있다. 

3. 역대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실시현황

  우리나라의 역  선거에서 투표자  부재자투표가 차지하는 비 은 3～4% 정도로 

매우 낮다. <표 2>과 <표 3>에서 보듯,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5차례의 통령선

거와 6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의 비율만 보더라도 체 투표자  부재

자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국

회의원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자의 비 은 1988년 3.0%에서 2008년 4.3%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부재자투표자의 수가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체투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상으로 야 한다. 한,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자의 다수인 

70% 이상이 군인들이고(고윤환 2005, 104), 이외에 여타 수용기 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집단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 을 차지한다는 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투

표자  자신의 집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는 거소투표를 이

용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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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듯, 우리나라에서 부재자투표 이용자의 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부재

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상이다. 

이 제한규정은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부재자신고 상자의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선거일에 단기출장이나 다른 용무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부재

자투표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 에서도 투표용지의 수

신과 회신이 모두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 으로 더욱 편리한 거소투표의 

신청자격은 여 히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서 체우편투표를 이용한 투표는 아직도 우리 

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에서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표2>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비중

선거 총 투표수 부재자투표수 부재자투표 비율

제13대 (1987년) 23,066,419 827,378 3.6%

제14대 (1992년) 24,095,170 716,506 3.0%

제15대 (1997년) 26,042,633 775,458 3.0%

제16대 (2002년) 24,784,963 814,963 3.3%

제17대 (2007년) 23,732,854 757,722 3.2%

출처 : 앙선거 리 원회 홈페이지 역 선거정보시스템

<표3>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비중

선거 총 투표자수 부재자투표수 부재자투표 비율

제13대 (1987년) 23,066,419 827,378 3.6%

제14대 (1992년) 24,095,170 716,506 3.0%

제15대 (1997년) 26,042,633 775,458 3.0%

제16대 (2002년) 24,784,963 814,963 3.3%

제17대 (2007년) 23,732,854 757,722 3.2%

출처 : 앙선거 리 원회 홈페이지 역 선거정보시스템

  부재자투표 자격이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2010년의 제5회 국동시지

방선거에서 체 유권자  부재자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이 의 다른 선거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12) 이는 부재자신고 상자격 완화에 해 아직 유권자

12) 2010년 제5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체 투표자수는 21,162,998명이며, 이  부재자투표자는 836,168

명으로, 이 의 선거와 별 차이가 없다(출처 : 앙선거 리 원회 홈페이지 역 선거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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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가 아직 선거

인의 투표 편의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재자투표

를 신청할만한 유권자들은 부분 출장이나 바쁜 업무 등으로 선거일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편리한 투표를 해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투표용지의 수

령만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직  가서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부

재자투표 제도는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소투표보다 오히려 더 불편한 이 많기 때문에 

투표소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참고로, 선거에서 체 투표자 가운데 부재자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재자투표자의 37%가 투표의 편리성을 부재자투표를 신

청한 이유로 들고 있다.13) 그리고 2010년 앙선거 리 원회가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

의 결과를 보면 제5회 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1.8%에 이르지만14)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4.5%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

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이 투표불참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개인 인 일 는 

출근 등으로”가 체 응답자의 36.6%에 이른다.15) 이 듯, 투표할 의사는 있으나 선거

일에 개인 인 일이나 업무 등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해 마련된 제도가 바

로 부재자투표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는 투표가 평일에 2일간 이

루어지고, 투표시간도 오 10시～오후4시로 근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하

는 직장인이라면 이 시간에 맞춰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보다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는 거소투표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부재자투표시간과 기간을 늘리는 등, 부재자투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최근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와 련하여 발생한 선거부정 사례를 살펴보면, 다

수의 선거부정이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0

년 실시된 제5회 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총 34건의 부재자투표 련 선거부정 사례가 

발되었는데, 그  21건이 허  부재자신고, 12건이 발송된 투표용지 취  리투

표 행 , 1건이 요양소에서의 투표간섭이었다( 앙선거 리 원회 2011c, 238-245). 이

13)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재자투표를 이용하는 투표자의 비율은 지난 1976년 4.5%를 기록한 이후 꾸 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32.6%를 기록하 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이유에 해서는 37%가 투표의 편리함

을 들었고, 15%가 장애를, 11%가 바쁜 업무를, 8%가 여행을 이유로 들었다(Barreto 2006, 225-229). 

14)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극  투표의향층이 54.8%, 소극  투표의향층이 27.0%로 나타났다( 앙

선거 리 원회 2010b). 

15) 조사결과 2010년 제5외 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응답한 투표불참사유는 “개

인 인 일 는 출근 등으로”(36.6%), “정치나 선거에 심이 없어서”(28.1%),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

어서”(8.4%), “투표를 해도 바 는 것이 없어서”(6.8%), “후보자를 잘 몰라서”(0.5%), “기타”(19.6%) 등이

다(김종갑․이 출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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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수의 부재자투표 련 부정행 가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

는 상황에서 허 신고를 막는 제도  장치의 마련 없이 거소투표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

은 자칫 선거부정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에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

다. 2010년 행정안 부는 거소투표 련 선거부정이 논란이 되자, 거소투표의 등록 차

를 강화하고 거소투표 련 부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 다

(세계일보 2010.6.7. 2면). 

Ⅳ.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 사례 

  과거에 우편투표는 일반  투표방법인 투표소투표를 보조하는 부가 인 투표방법으

로만 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편투표가 투표율 상승  선거비용 감 

등을 이유로 투표소투표를 체하는 투표방법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 오 곤

주는 1997년부터 모든 공직자 선출 선거를 우편투표만을 이용해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워싱턴주도 2011년 4월부터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만을 이용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

다. 한, 호주는 1997년 국  규모의 선거인 헌법회의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하기

도 했다. 이 장에서는 규모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사례들에 한 검토와 함께 우편투

표 방법을 이용해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사례, 그리고 우편투표 련 선거부정 사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우편투표로만 모든 선거를 실시 : 미국 오레곤주

  우편투표로만 모든 선거를 실시하는 곳으로는 미국 오 곤주와 워싱턴주 등이 있다. 

미국 오 곤주는 1998년부터 공식 으로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2011년부터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  비교  오랜 기간 동안 우편투표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해온 오 곤주의 우편투

표 도입역사를 살펴보면, 오 곤주에 우편투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1년 주의회

(Oregon Legislative Assembly)가 지방선거에서의 우편투표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승인

하면서부터이며, 1987년부터는 우편투표가 구 인 투표제도로 정착해 오 곤주 부

분의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1990년 선거의 비선거를 우편투표

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 하지

만, 1995년 오 곤주는 연방선거의 비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한 첫 사례가 되었으

며, 1998년에는 시민발의로 제출된 「투표법안60(Ballot Measure 60)」이 69.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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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반 ) 라는 압도 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됨에 따라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08. 

18-21). 한, 2000년에는 미국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통령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실시하

여, 79.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 다.16)

  참고로, 오 곤주에서 우편투표로만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주요선거에

서의 투표율을 미국의 국 투표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 곤주의 투표율이 미국 

체의 평균투표율보다 항상 게는 4.0%에서 많게는 11.9%까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미국 평균 투표율과 오레곤주 투표율 비교(1998~2010)17)

선거 연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미국 평균투표율 45.3% 59.5% 46.1% 63.8% 47.8% 63.6% 65.1%

오레곤주 투표율 50.5% 66.6% 55.5% 74.0% 59.7% 67.6% 70.8%

 출처 : 미국 인구통계청(U.S. Census Bureau) 

  다음으로, 오 곤주에서 우편투표 방법을 이용한 투표가 구체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살펴보면,18) 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 선거사무소에 직

 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거인 등록은 상

시 기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일 21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부여되며, 다음 선거

에서 18세가 넘을 정인 17세 이상의 시민이 등록 상이 된다. 선거인으로 등록을 하

면 선거인은 자신의 선거구가 명시된 선거인증을 받게 된다. 등록을 마친 선거인은 이

후 선거가 실시될 때 선거 종료일로부터 14∼18일 에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한, 후

보자의 주장이 담긴 투표안내책자도 우편으로 받는다. 이때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분

실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에 재발송을 요청해야 한다. 선거인은 안내책자에 명시된 

16) 미국 선거보조 원회(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 곤주의 투

표율은 2000년 11월 총선  선 79.8%, 2002년 11월 총선 69%, 2004년 총선  선 86.5%, 2006년 총

선 70%로, 미국 인구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수치와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 선거보조 원회의 자료

에 투표율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단은 어려우나,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는 투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와 지방선거 투표율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 이 표는 미국 인구통계청(U.S. Census Bureau)의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투표율은 투

표권을 가진 시민권자 비 투표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http://www.census.gov/hhes/www/socdemo/voting/> (2011.10.31. 검색) 

18) 오 곤주의 우편투표 실시방법에 해서는 오 곤 주정부사무소 선거부(Election Division)에서 발행한 

Vote by Mail Procedures Manual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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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고, 신분 증명을 한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를 

함해 자신의 선거구 사무소에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회송

해야 한다. 오 곤주에서는 우편회송 방법 외에 여러 지정된 공공장소에 설치된 투표회

송함(official ballot dropsites)에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넣는 방법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회송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돕고 있다.

  투표자의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선거사무소에 회송되면, 회송된 모든 투표에 해 우

편투표 투에 있는 서명을 청에 보 된 해당 투표자의 서명과 조하는 방법과 투표용지 

회송 투의 바코드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투표가 선거인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신분확인 차를 거치게 된다. 서명 조는 정기 으로 필체분석 훈련을 

받은 선거사무소의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이때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면 

그 사실을 해당 유권자에게 알리고 이를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 방법으로만 실시하는 것에 해서는 여 히 찬반여론이 공존하

지만, 오 곤 학교(University of Oregon)의 리실라 사우스웰(Priscilla Southwell) 교

수가 200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곤주 주민의 다수인 81%가 여 히 

우편투표 방법으로 투표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편투표방법에 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outhwell 2005; Wikipedia. Vote-by-mail in 

Oregon에서 재인용). 

2. 전국적 규모의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 : 호주 1997년 선거  

  국  규모의 선거를 우편투표의 방법을 이용해 실시한 표 인 사례로는 1997년 

호주의 헌법회의(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선거를 들 수 있다. 1997년 호주 헌법

회의 선거는 수년간 제기되어온 요구인 호주를 공화국으로 환하는 개헌문제를 논의 

 결의하기 한 회의에 참석할 의원(delegates)을 선출하는 선거 다. 호주의 정치

체제를 공화제로 환하는 문제는 수십 년 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1996

년 선거에서 공화제 문제를 논의할 헌법회의의 구성을 공약으로 내건 자유당-국민당연

합(Liberal-National Party Coalition)이 승리함에 따라 비로소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헌법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게 될 내용은 통령이 일정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

화제로의 환, 헌법 문의 내용에 한 수정, 국기 모양을 수정하는 문제 등이었다.19)  

19) 호주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 체 선거인의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과반수의 주에서 과반

수의 선거인이 개헌에 찬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헌법의회는 이러한 국민투표에 앞서 열리는 자문

기구의 역할만을 담당하 다(International IDEA 1999, 19-20).



부재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_ 231

호주 헌법회의 선거는 1997년 9월 12일 수상이 선거실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12월 9일 투표용지 회송이 마감되는 과정을 거

쳐 치러졌다. 개표와 집계는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으로 이루어졌으며, 최

종 투표결과는 12월 24일 발표되었다. 이로써 선거실시에 총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었다. 이 헌법의회선거를 통해 총 7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40명은 의회

측 의원이며 36명은 호주 원주민과 지방정부, 청년층과 여성 등 소수자를 표하는 

의원이었다. 선거 실시결과 공화주의자들이 46석을 획득하고, 왕정주의자들이 27석을 획

득하면서 이 선거는 공화주의자들의 압승으로 끝났다(Parliament of Australia 1997-98).  

  헌법회의선거는 자발  우편투표로만 치러졌는데, 호주는 의무투표제 하에서 우편주

소가 포함된 구선거인명부를 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 실시에 있어 별다른 행

정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선거 결과 투표율은 46.6%를 기록했는데,20) 이

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의 최근 국회선거에서의 투표율인 96%에 비하면 

매우 조한 투표율이었다. 이에 해서는 50%도 채 되지 않는 투표율이 선거의 정당성

을 훼손하는 수 이라는 평가가 상당수 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에 해 호주에서 의

무투표제가 용되지 않는 가운데 투표소투표 방법으로 실시된 다른 선거에서의 투표율

에 비하면 높은 투표율이라는 정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International IDEA 1999, 

22-24). 투표소투표에 비해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한 우편투표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했

음에도 투표율이 매우 조하게 나타난 이유로는, 이 선거가 공직자나 의회의 표를 

선출하는 정기  선거가 아니라, 개헌이라는 특정 이슈에 해 논의할 표를 선출하는 

일회성 선거 다는 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정기 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선거

에 비해 비정기  는 일회성의 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개

헌의회의 성격 자체가 개헌에 한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단지 개헌에 해 국민의 의견을 반 한 논의를 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

었기 때문에 선거에 한 국민의 심도나 참여의지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

능하다. 

  한편, 이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약 2,400만 호주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1인당 약 2호주달러, 투표자 1인당 약 4.28호주달러로 환산할 수 있다(International 

IDEA 1999, 22-23). 이는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된 다른 국 인 선거에 소요된 

비용의 반정도에 불과한 액으로, 우편투표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선거실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많이 감한 것을 알 수 있다. 

20) 46.6%는 사실 발송된 투표용지 비 회송된 투표용지의 비율을 계산한 한 기 에서의 투표율이다. 

이 에서 투표자서약(voter declaration)에 서명을 빠뜨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실

제 유효투표로 인정된 투표율은 45.3%에 불과하다(Parliament of Australia 19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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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선거에서의 우편투표 

  International IDEA의 2007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에 체류 인 자국민의 선거

권 보장을 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 115개국에 이른다.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으로는 투표소투표(공 투표), 우편투표, 리투표, 팩스투표, 자투표 등의 여

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나라들(54개국)은 투표소투표(공 투

표)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25개국은 우편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27개국은 투표

소투표와 다른 안  투표방법을 병행하고 있다(International IDEA 2007, 23-24).

  먼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으로 공 투표만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르헨티나, 라질, 

핀란드, 남아 리카 등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들로 주로 투표의 보안성에 한 이유로 

공 투표만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

우를 살펴보면, 재외선거인 등록방법과 투표실시 방법 면에서 나라별로 여러 다른 방법

이 이용되고 있다. 먼 , 재외선거인 등록방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과 같이 공 방문과 함께 우편, 온라인 등록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이

나,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공 방문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여기에서 일본과 이

탈리아가 공 방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만을 허용하는 것은 투표방법 면에서 우편투

표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선거인의 신분확인 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부정의 가능성을 이고 투표의 보안성을 높이기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공 투표만을 허용하는 나라들  재외선거인 등록도 공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사례는 없다. 

  다음은 투표용지 수령방법에 따른 분류로, 투표용지를 본국의 해당 선거구 선거 리

원회가 재외선거인에게 직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경우와 선거 리 원회가 외국의 

각 재외공 을 통해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일본은 공 투표와 우편투표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투표용지의 발송은 재외공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재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재외공 에 가서 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를 본국에 있는 자신의 선거구 투표소에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른 일례로, 독일은 재외선거를 우편투표의 방법으

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차는 국제우편을 이용한다는 만 제외하면 독일 국내에서

의 우편투표 차와 동일하다. 즉, 투표용지 발송이 각 선거구의 선거 리 원회가 재외

선거인에게 직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회송 한 재외공 을 거치지 않고 재

외선거인이 국제우편으로 독일 국내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소로 바로 회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많은 해외부재자 투표가 투표소에 늦게 도착

함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재자투표기간이 재외선거를 우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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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실시하기에는 무 짧다는 지 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게 투표용지의 수

령과 회송 모두 국제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거 비과정에서 국제우편 운

송에 소용되는 시간에 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우편투표 관련 선거부정 사례 

  우편투표 방법은 투표편의를 증진시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과 선거 실

시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등의 장 이 있지만, 투표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투표의 

보안성이 떨어짐에 따라 투표에의 제3자의 개입이나 선거부정에 취약하다는 단 을 지

니고 있다. 실제로, 우편투표가 체투표의 상당한 비 을 차지할 만큼 폭넓게 사용되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우편투표와 련된 선거부정 사례 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  가장 많이 제기되어온 사례는 요양시설이나 양로원 등에서 집단 으로 우편투표

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시설에 기거하는 환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들을 보살펴

주는 간호사 등의 향력 행사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 호주 정부는 이러한 사

례가 발된 기 들에 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 게 타인의 투표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는 행 에 해 보다 강경한 처벌을 용하도록 하 고, 미국 오 곤주에서는 이

러한 부당한 향력 행사를 방하기 해 주선거 리 원회가 선거방문객 로그램

(electoral visitor program)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책을 마련하기도 하 다(International 

IDEA 1999, 26).

  다음으로 보다 조직 인 선거부정이 보고된 사례로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보고된 선거

로커들에 의한 선거부정 사례를 들 수 있다. 컨  텍사스주에서는 다수의 선거 로

커들이 선거 시기에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근해서 자신이 우편

투표용지를 신 투표회송함(ballot drop box)에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

보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부정으로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되고 있다(Texas Watchdog. 11 May 2010). 정부에서

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선거 로커

들이 선거기간 이러한 선거부정으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수만 달러가 넘는데 비해 선

거부정으로 발되더라도 벌 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커들의 행 를 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미국에서 타인의 투표편의를 돕는 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선거 로커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행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개입 행 를 발하기

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텍사스주에서도 이러한 선거 로커들의 행 에 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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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등의 책을 세우고 있지만, 처벌강화만으로 선거 로커들의 선거부정을 

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앙선거 리 원회 2011a, 14-15). 

  우편투표 련 조직  선거부정의  다른 사례로는 정당들이 부재자투표 등록에 조

직 으로 개입해 부정을 지른 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008년에 조사된 한 실태조

사백서에 따르면, 국에서는 지난 2001년 우편투표가 도입된 이래 최소 342건의 선거

부정 사례가 보고되었다(Hart InterCivic 2008, 7). 국에서는 통 으로 정당들이 선

거참여를 독려하기 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재자투표 등록운동을 조직 으로 벌여왔

는데, 2005년에는 국 노동당의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부재자투표 신청과정에 개입

해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규모로 조작한 흔 이 발견되어 규모 경찰조사가 실시되기

도 하 다(The Guardian. 13 April 2005). 국의 경우에는 부재자투표 신청이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도용되어 타인에 의해 

부재자투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투표 자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안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정부는 선거 리 원회에서 정당과 후

보자, 선거운동원을 한 우편투표 신청 련 행동윤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2006년 의회

에서 우편투표와 련된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한 입법안을 제출하기도 하 다(Hart 

InterCivic 2008, 7). 한, 국의 정당들도 부재자투표 신청과정에 한 개입을 단하

기로 선언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기울 다. 그러나 이러한 책마련과 노력에도 불구하

고, 2010년에도 다시 국 으로 약 50여 건의 허  부재자투표 신고사례가 다시 

발되어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우편투표 련 선거부정 방지를 한 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 다(Mail Online. 4 May 2010). 

5.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 사례에 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우편투표가 단지 통  투표

방법을 보완하는 투표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 체계를 갖춘다면 국 인 규모의 선

거에서의 실시나 통  투표방법을 체하는 투표방법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실시에는 그 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행정 인 고려와 안

장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우편투표 방법을 

이용해 선거를 실시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 시킴으로써 투표참여를 높이고, 

선거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우편투표로만 모든 선거를 실시하는 오 곤주의 사례는 우편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증 시킴으로서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비용도 낮춘 성공  사례로 기록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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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우편투표 방법이 투표율 제고를 해 보다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다른 안  투표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우편투표는 낮은 보안성과 비 투표 

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 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의 사례에서 여러 선

거부정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 다. 이러한 선거부정 사례들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등

과 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한 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선

거 로커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투표를 돕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

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 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우편투표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재자투표 신고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 의

해 도용되고 그 결과 투표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도용의 가능성은 자칫 선거 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

로, 우리가 우편투표 방법을 이용한 부재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가

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한 충분한 보안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해 보인다. 

Ⅴ. 부재자투표제도 개선방안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다

른 방법으로 투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로서, 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의 제

고를 한 방편의 일환으로 앞으로 보다 극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는 부재자투표 실시방법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거소투표 신청요건을 완화해 우편투표방법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잘 정비되어 리되는 선거인명부의 존재와 안 하고 믿을 수 있는 

국  우편제도의 구비 등 우편투표 실시에 필수 인 요소인 여러 인 라와 선거 리기

의 선거정보 안내시스템 등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 확 실시에 있어 행

정 인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

이는 것과 동시에 우편투표가 지닌 낮은 보안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주로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 신고 

등의 사례를 발하는 검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선거부정에 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의 사례에서와 같은 부재자등록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같



236 _ 선거연구 제2호

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해서는 부재자등록 과정에 한 정당 등의 조직  개입을 

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 마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안성

이 확보된다면, 거소투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편투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확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해 온라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은 부재자신고를 하기 해 선거인이 공서를 직  방문하거

나 등기우편으로 선고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업무가 자화된 상황에서 

신고서 원본 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인터넷 부재자신고의 본인확인 차

가 문제가 된다면 융거래에서 이용되는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다.21) 부재자신고의 인터넷 수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자 으로 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재자신고인의 개인정보 비교를 통해 같은 주소로 여러 건의 부재자

신고를 하는 등의 선거부정을 발하는 데에도 용이한 장 이 있다. 

  다음으로, 부재자투표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을 행 평

일 2일간 오 10시～오후4시를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같은 오 6시～오후8시로 

확 할 필요가 있다. 행 부재자투표 투표시간은 근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출근을 해

야 하는 직장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투표시간을 오 6시～오후8

시로 늘린다면 선거일에 여러 사정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부재자투표제도

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재자투표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기 해서는 부재자투표제도에 한 

보다 극 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신고의 요건과 차

가 까다로움에 따라 부재자투표제도가 많이 활용되지 못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

직 완화된 부재자투표제도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 부재자투표제도를 개선하기 한 

노력과 함께 완화된 부재자신고 요건  부재자투표방법에 한 극 인 홍보를 함으

로써 부재자투표에 한 유권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재자투표가 선거일 투표에 참여

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재외선거에서의 우편투표의 활용도 고려해볼만 하다. 재 우리나라의 재외선

거는 선거인이 재외공 에 직  와서 투표를 하는 투표소투표의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

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소투표와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소투표의 방법만을 채

택하는 것은 투표편의의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문제 이 

있다. 즉, 투표소로 활용되는 공 들이 한 국가에 한 두 곳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

21) 앙선거 리 원회도 지난 2011년 4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 계법 개정의견에서 “공인 자서명이 있는 

자문서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앙선거 리 원회 2011b, 

43), 선거법 개정에 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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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권자들은 투표를 해 장시간의 여행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

이 우리나라는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 모두 유권자가 재외공 을 직  방문해서 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재외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를 해 2차례나 공 을 직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투표의 보안성을 높이기 해 이

의 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요하지만,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해 차를 일부 간

소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해, 재외선거에서 투표소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

하고 있는 일본이나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의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

에서처럼 재외선거인 등록과정에서 재외선거인이 공 을 직  방문해 본인확인 차를 

거치고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 차상의 보안성을 높이는 신 재외선거 

투표는 투표용지의 수신과 회송 모두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증 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면 공 투표 과정에서 신분확인 차를 강화하는 신 재외선거인 등

록을 공 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공 방문횟수를 이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Ⅵ. 결론 

  이상에서 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활발한 선거참여를 한 방편의 하나로서 부재자

투표제도에 해 부재자자투표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우편투표 방법을 심으

로 살펴보았다.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

권자들에게 일정한 차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하

는 제도로서, 부재자투표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투표율 하락을 막고 선거참여를 

제고하는 좋은 방편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부재자투표의 신청요건

과 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으로 인해 제한 으로만 이용되어왔고, 그 결과 체 투표

에서 부재자투표가 차지하는 비 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2009년 법개정을 통해 부재자신고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재

자투표의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 이다. 

  부재자투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부재자투표의 실시방법을 유권자의 투표편

의를 증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우편

투표의 확 용과 거소투표의 요건 완화이다. 우편투표는 외국에서도 통  투표방법

을 보완하는 안  투표방법  가장 많이 보편 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선거참여

를 높이고 선거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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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투표방법에 비해 낮은 보안성으로 인해 여러 선거부정의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

어 있는데, 그 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부재자등록 과정에서 유권자의 신분이 도용됨

으로써 선거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투표의 

확 실시에 앞서 특히 부재자등록 과정에서의 신분확인 차에 한 보완책 마련이 우

선되어야 한다. 한편, 2012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재외선거에서 재의 제도는 공 투표

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해 재외선거인 등록과정에서 본인확인 

차를 강화하여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에 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어렵다

면 재외선거인등록을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확 용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

는 정  효과와 부작용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단해야 할 문제이다. 즉, 우편투표

의 확 용을 통한 부재자투표의 활성화 방안이 가져올 투표율 증  등의 정  효과

와 우편투표의 확 실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부정 등과 같은 문제 이나 부작

용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투표율 증 의 정  효과와 선거부정 발생의 우려  어

느 쪽이 더 큰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해 고

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물론 우편투표의 확 용 문제는 선거부정의 확

산 등의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이에 한 보다 깊이 있

고 실증 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고와 투표의 보안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입장에서 극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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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일 투표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다른 방

법으로 투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부재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재자투표 신고요건과 차가 까다롭고 복잡함으로 인해 부재자투표

의 비율이 3～4%수 에 머물 정도로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지 못하 다. 본 논문은 차 낮

아지고 있는 투표율의 제고를 한 방편의 일환으로 부재자투표제도가 앞으로 유권자의 투

표편의를 증 시키는 에서 보다 극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부재자

투표의 투표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편투표방법의 확  가능성을 심으로 살

펴보았다. 

  이를 해 우편투표의 다른 투표방법과의 비교검토, 우편투표방법의 효과  향에 한 

선행 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 도입역사  실시 황, 외국의 우편투표 실시사례 

 우편투표 련 선거부정 사례 등에 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재자투표제도 활성화

를 한 교훈을 얻고자 하 다. 이와 함께, 2012년 재외선거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넓은 의

미에서의 부재자투표에 포함되는 재외선거에서의 행 투표방법에 한 간략한 진단과 향

후 우편투표방법의 확 용 가능성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재자투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부재자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부재자 신고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차를 강화하는 신 거소투표

의 요건을 완화하여 우편투표를 확  실시하는 방안, 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 연장, 재외선거

에서 선거인의 공 방문 횟수를 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주제어 :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재외선거, 투표율

absentee ballot, postal voting, overseas voting, voter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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